
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 등(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련)

1. 임시소방시설의 종류

가. 소화기

나. 간이소화장치: 물을 방사(放射)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

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

다. 비상경보장치: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

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

라. 간이피난유도선: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

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

2.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

가. 소화기: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는 소방서장

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 상물의 건축ㆍ 수선ㆍ용도변경 는 설치

등을 한 공사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장(이하 "작

업 장"이라 한다)에 설치한다.

나. 간이소화장치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 장에 설치한다.

1) 연면 3천㎡ 이상

2) 지하층, 무창층 는 4층 이상의 층.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 이 600㎡ 이

상인 경우만 해당한다.

다. 비상경보장치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 장에 설치한다.

1) 연면 400㎡ 이상

2) 지하층 는 무창층.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 이 150㎡ 이상인 경우만 해

당한다.

라. 간이피난유도선: 바닥면 이 150㎡ 이상인 지하층 는 무창층의 작업 장

에 설치한다.

3.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

것으로 보는 소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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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: 옥내소화 는 소방청장이

정하여 고시하는 기 에 맞는 소화기

  나.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: 비상방송설비 는 자동화재

탐지설비

다.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: 피난유도선, 피난구유도등,

통로유도등 는 비상조명등


